
산업기술
분쟁조정이란?

 제도소개

산업기술 유출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분쟁조정’ 시행

 법적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산업기술의 범위

 법적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제6조의2 삭제  [2016.1.6])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의 해당여부 확인)에 따라 기업 등이 보유한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의 효력

조정이 성립된 경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인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법적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의 효력)

④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해당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의 장점

신속성 | 조정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건해결

전문성 | 법률적·기술적 전문가 및 기술보호 담당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

비밀성 | 조정전체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

경제성 | 조정신청 수수료 1만원으로 분쟁조정 가능

자율성 | 당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화해, 양보 등을 통한 분쟁해결



 조정절차

신청서/안내문 송달

불수락/무응답

수락

YES

NO

분쟁해결당사자 수락권고

사실관계 조사

조정불성립 조정종료

조정조서 작성 및 송부

사전합의 권고
(피신청인 응소)

조정위원회 개최
(조정부 회의 개최)

분쟁조정절차 개시

조정안 제시

신청서 접수
(사무국)

피신청인 답변서 작성

조정전 종결

참여거절/

의사표시 없음

    분쟁조정 시 피신청인이 참석에 불응하거나 조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성실하게 분쟁조정에 응하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시행일 : 2017.9.15.] 

 법적근거 

제26조(분쟁의 조정) 제4항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조정신청 방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국가법령정보센터’나, ‘한국산업

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신청취지, 신청원인 등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

▶ 접수처
•방     문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1길 34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전     화 : 02-3489-7033

•이 메 일 : is-med@kaits.or.kr

• 홈페이지 : www.kaits.or.kr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제7항에 따라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조정업무 및 상담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양재역(3호선) 1번출구 신한은행하나은행

서초대우디오빌

외교센터빌딩 서초구청

예술의 전당 방면 도곡역 방면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